
 

(화제의 뉴스) 

1.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불구 재입찰 시도 부당 

 

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낙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다시 입찰을 시

도한 원도급자에 관계당국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

결이 나왔다고 합니다.  재판부는 ”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(원도급자)가 부당하게 

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그 입법

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”고 전제하고, 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

데도 곧바로 재입찰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

면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

효과가 발생한다”면서 “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

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”고 판시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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